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2000
사회개발비             59,779,0161,170,111,266 1,110,332,250 [국비299,159,608 기금2,096,643 양여금25,854,000]

2300
사회보장비             50,114,918402,969,312 352,854,394 [국비241,763,144 기금9,832]

2320
여성아동복지           13,048,95465,865,671 52,816,717 [국비32,777,266 기금9,832]

2323
아동청소년회관운영     255,5161,564,762 1,309,246 [국비57,842 기금2,750]

100
경상예산            75,7641,277,103 1,201,339 [국비24,484]

110
인건비              20,441760,429 739,988 [국비24,484]

101 20,441인건비 760,429 739,988 [국비24,484]

12,365 01522,827 510,462 기본급                          

봉급 (=392,119)

26,635  ·4급                    2,166,000 * 1명 * 12월 * 1.0247 =

73,222  ·5급                    1,984,900 * 3명 * 12월 * 1.0247 =

96,699  ·6급                    1,572,800 * 5명 * 12월 * 1.0247 =

62,319  ·7급                    1,267,000 * 4명 * 12월 * 1.0247 =

33,872  ·8급                      918,200 * 3명 * 12월 * 1.0247 =

13,547  ·기능7급                1,101,700 * 1명 * 12월 * 1.0247 =

26,566  ·기능8급                1,080,200 * 2명 * 12월 * 1.0247 =

47,838  ·기능9급                  972,600 * 4명 * 12월 * 1.0247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11,421  ·처우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0,698,000 * 3% =

상여금 (=130,708)

65,354  ·기말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2,119,000 * 2/12 =

65,354  ·정근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2,119,000 * 2/12 =

1,065 0294,315 93,250 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시간외근무수당 (=42,548)

7,329  ·5급               7,641 * 3명 * 26시간 * 12월 * 1.0247 =

10,364  ·6급               6,483 * 5명 * 26시간 * 12월 * 1.0247 =

7,441  ·7급               5,818 * 4명 * 26시간 * 12월 * 1.0247 =

5,000  ·8급               5,213 * 3명 * 26시간 * 12월 * 1.0247 =

1,861  ·기능7급           5,818 * 1명 * 26시간 * 12월 * 1.0247 =

3,334  ·기능8급           5,213 * 2명 * 26시간 * 12월 * 1.0247 =

5,979  ·기능9급           4,675 * 4명 * 26시간 * 12월 * 1.0247 =

1,240  ·처우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,308,000 * 3% =

정액수당 (=51,767)

  ·가족수당 (=14,629)

6,459    –배우자                   30,000 * 23명 * 0.78 * 12월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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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,170    –기타                     20,000 * 23명 * 1.48 * 12월 =

  ·자녀학비보조수당 (=6,513)

546    –중학생(1,2학년)     44,460 * 23명 * 0.20 * 2/3 * 4회 =

1,137    –중학생(3학년)      185,300 * 23명 * 0.20 * 1/3 * 4회 =

4,830    –고등학생                 328,100 * 23명 * 0.16 * 4회 =

  ·정근수당가산금 (=24,120)

10,920    –25년이상                        130,000 * 7명 * 12월 =

2,640    –20년 ‾ 25년미만                 110,000 * 2명 * 12월 =

3,840    –15년 ‾ 20년미만                  80,000 * 4명 * 12월 =

4,320    –10년 ‾ 15년미만                  60,000 * 6명 * 12월 =

2,400    –5 ‾ 10년미만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4명 * 12월 =

1,961  ·대우공무원수당         30,960,000 * 1.0247 * 6% * 1.03 =

2,744  ·관리업무수당          25,992,000 * 1.0247 * 10% * 1.03 =

  ·위험근무수당 (=600)

360    –갑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,000 * 1명 * 12월 =

240    –을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,000 * 1명 * 12월 =

  ·특수업무수당 (=1,20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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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60    –전기안전관리                     30,000 * 1명 * 12월 =

120    –위험물안전관리                   10,000 * 1명 * 12월 =

480    –자동차운전                       40,000 * 1명 * 12월 =

240    –사서업무수당                     20,000 * 1명 * 12월 =

3,234 0397,938 94,704 기타직보수                      

97,938어린이집보육교사 보수               1,360,240 * 6명 * 12월 =

[국비24,484 시비73,454]

3,777 0445,349 41,572 일용인부임                      

어린이집 취사 및 세탁인부 (=42,539)

22,464  ·기본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,960 * 3명 * 300일 =

7,488  ·상여금                    기본급총액 22,464,000 * 4/12 =

899  ·월차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24,960 * 3명 * 12월 =

1,124  ·연차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24,960 * 3명 * 15일 =

5,092  ·유급휴일수당                       24,960 * 3명 * 68일 =

1,872  ·명절휴가비    기본급총액 22,464,000 * 1/12 * 50% * 2회 =

3,600  ·교통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3명 * 12월 =

비인부임 (=2,81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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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915  ·국민연금부담금        일용인부임총액 42,539,000 * 4.5% =

639  ·고용보험료            일용인부임총액 42,539,000 * 1.5% =

101 256
인건비

  ·산재보험료            일용인부임총액 42,539,000 * 0.6% =

120
경상적경비          55,323516,674 461,351  

201 8,980일반운영비 154,586 145,606  

8,980 01154,586 145,606 일반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

<일반수용비> (=57,810)

6,000  ·아동청소년 연구지 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  ·사회복지교육원 운영 (=2,880)

1,650    –교재인쇄                      6,000 * 55부 * 5개과정 =

80    –플래카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0,000 * 1매 =

150    –표창장 인쇄                   15,000 * 2매 * 5개과정 =

700    –수료증 인쇄                   3,500 * 40매 * 5개과정 =

300    –교육운영용품                        60,000 * 5개과정 =

430  ·청소년중창경연대회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,680  ·청소년동아리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,650  ·청소년문제 심포지엄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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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700  ·청소년의달 기념축제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00  ·청소년 사랑의교실(성교육)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=

  ·청소년합창단 운영 (=5,310)

2,400    –합창단복 제작                          60,000 * 40벌 =

560    –합창단복 세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7,000 * 80벌 =

150    –운영용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3종 =

200    –여름합창교실수련회 운영용품            100,000 * 2회 =

    –지역사회봉사 및 찬조출연 활동 운영용품

4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,000 * 3회 =

280    –악보 및 인쇄                       350 * 80매 * 10회 =

1,200    –팜플렛 인쇄                      200 * 3,000매 * 2종 =

70    –피아노조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,000 * 1회 =

1,200  ·청소년과 명사와의 만남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850  ·청소년전통민속경연대회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00  ·문화예술마당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00  ·사회복지시설아동 문화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80  ·사회복지시설아동 유적지답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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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  ·사회복지시설아동 전통문화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=

800  ·입양사업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,000  ·아동학대예방자선음악회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13  ·도서실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  ·아동·청소년상담 및 심리검사 (=3,050)

600    –팜플렛인쇄                       300 * 1,000부 * 2회 =

1,750    –심리검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,500 * 500매 =

600    –집단상담운영용품                 1,000 * 20명 * 30회 =

100    –플래카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2매 =

450  ·멘또·또래상담자 집단상담캠프 운영                     =

190  ·상담실 민원용 도서구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50  ·아동학대 사랑나누기 만남의 날 행사                     =

170  ·가족분리아동학대 집단상담캠프 운영                     =

5,900  ·어린이집 운영 수용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9,407  ·부서운영 기본수용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<위탁교육비> (=790)

540  ·보육교사직무교육, 세미나참가비            90,000 * 6명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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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  ·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                   50,000 * 1명 =

200  ·상담실무자교육참가비               100,000 * 2명 * 1회 =

<공공요금 및 제세> (=37,313)

21,600  ·전기요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,800,000 * 12월 =

4,800  ·전화요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0,000 * 12월 =

4,560  ·상·하수도요금                          380,000 * 12월 =

1,800  ·후납우편요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0,000 * 12월 =

  ·자동차세 (=358)

85    –승합차(1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73    –승용차(1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  ·자동차보험료 (=395)

261    –승합차(1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34    –승용차(1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790  ·환경개선부담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675  ·수조청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,500 * 150톤 =

500  ·정화조청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90  ·교통유발부담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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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  ·냉동기 보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82  ·냉동기 검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84  ·소방안전협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4  ·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               3,000 * 8명 =

100  ·전기안전관리사협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800  ·변압기 정기검사및전기안전검사비                        =

225  ·CATV 사용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,700 * 12월 =

<운영수당> (=24,460)

680  ·일직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68일 =

  ·사회복지교육원운영 강사수당

3,500               (70,000 + (30,000 * 1시간)) * 7명 * 5개과정 =

  ·청소년중창경연대회 심사수당

760                         (70,000 + (30,000 * 4시간)) * 4명 =

  ·청소년중창경연대회 진행자수당

130                         (50,000 + (20,000 * 4시간)) * 1명 =

  ·청소년동아리운영 강사수당

210                   (50,000 + (20,000 * 1시간)) * 1명 * 3회 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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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·청소년문제심포지엄 강사수당 (=1,550)

600    –특별강사        (100,000 + (50,000 * 4시간)) *  2명  =

950    –일반강사           (70,000 + (30,000 * 4시간)) * 5명 =

  ·청소년의달 기념축제 심사수당

830          (50,000 + (20,000 * 4시간)) * 6명 + 50,000 * 1명 =

2,000  ·청소년사랑의교실(성교육) 강사수당  50,000 * 4명 * 10회 =

  ·청소년합창단운영 강사수당 (=4,200)

2,800    –지휘자수당                       70,000 * 1명 * 40회 =

1,000    –반주자수당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1명 * 20회 =

    –연주회특별초빙수당

400                        (100,000 + (50,000 * 2시간)) * 2명 =

  ·청소년과 명사와의 만남

250                        (100,000 + (50,000 * 3시간)) * 1명 =

  ·청소년 전통민속경연대회 심사및진행수당 (=890)

760    –심사수당           (70,000 + (30,000 * 4시간)) * 4명 =

130    –진행수당           (50,000 + (20,000 * 4시간)) * 1명 =

  ·문화예술마당운영 강사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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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680                  (50,000 + (20,000 * 1시간)) * 1명 * 24회 =

  ·어린이집레크레이션 강사수당

270                         (50,000 + (20,000 * 2시간)) * 3명 =

2,600  ·아동학대자문위원회 회의수당        50,000 * 13명 * 4회 =

  ·입양사업부모교육강사수당 (=170)

100    –특별강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1명 =

70    –일반강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,000 * 1명 =

490  ·사회복지시설아동 문화교실강사수당   70,000 * 1명 * 7회 =

  ·사회복지시설아동 유적지답사강사수당

90                         (50,000 + (20,000 * 2시간)) * 1명 =

  ·사회복지시설아동 전통문화체험강사수당

180                         (50,000 + (20,000 * 2시간)) * 2명 =

  ·집단상담프로그램운영강사수당

2,280                   (70,000 + (30,000 * 4시간)) * 4일 * 3회 =

  ·멘토 ·또래상담자 집단상담캠프 강사수당

660                         (70,000 + (30,000 * 5시간)) * 3일 =

  ·아동학대(소외청소년) 부모집단상담 강사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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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80                   (70,000 + (30,000 * 4시간)) * 2일 * 1회 =

  ·가족분리아동학대 집단상담캠프 강사수당

660                   (70,000 + (30,000 * 5시간)) * 3일 * 1회 =

<급량비> (=4,900)

4,900  ·기본업무수행급량비               5,000 * 3.5명 * 280일 =

<임차료> (=3,000)

600  ·청소년합창단복지시설위문차량             300,000 * 2대 =

600  ·어린이집 소풍 차량임차             300,000 * 2대 * 1회 =

600  ·어린이집 견학캠프 차량임차         300,000 * 2대 * 1회 =

  ·사회복지시설아동 유적지답사 차량임차

6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,000 * 2대 * 1회 =

300  ·가족분리아동학대 집단상담캠프 차량임차   300,000 * 1대 =

300  ·멘토 ·또래상담자 집단상담캠프 차량임차  300,000 * 1대 =

<연료비> (=7,350)

  ·온수보일러연료비(1기, 400,000㎉)

7,3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,225 * 75일 * 8시간 * 10ℓ=

<시설장비유지비> (=15,16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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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,222  ·건물유지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,953 * 2,784㎡ =

2,400  ·PC 및 프린터 관리유지비                 100,000 * 24대 =

160  ·전화기관리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32대 =

360  ·음향기기관리유지                       120,000 * 3세트 =

600  ·영상기기관리유지 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6종 =

100  ·키폰주장치관리유지(1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00  ·구내전화선로정비교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50  ·수조펌프및모터관리유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,000  ·냉동기세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371  ·냉방기유지보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,000  ·보일러세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<차량유지비> (=3,500)

2,000  ·승합차(1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,500  ·승용차(1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<의료비> (=300)

201 300
일반운영비

  ·어린이집 의무실약품                 250 * 100명 * 12월 =

202 △480여비 14,634 15,114  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△480 0114,634 15,114 국내여비                        

11,040직원관내여비                    10,000 * 23명 * 4회 * 12월 =

599유관기관및중앙부처회의참석        49,900 * 3명 * 2일 * 2회 =

2,695각종교육및연수              49,900 * 3명 * 3과 * 2일 * 3회 =

202 300
여비

보육교사교육및연수                      49,900 * 2명 * 3일 =

203 13,515업무추진비 76,605 63,090  

0 013,000 3,0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            

3,000소장(4급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,000,000 * 1명 =

△30 02690 720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            

690정원가산업무추진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30,000 * 23명 =

225 034,275 4,05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            

2,375청소년합창단연주회 참가자등 격려           2,500,000 * 95% =

1,900아동·상담관련 관계자 간담회               2,000,000 * 95% =

13,320 0468,640 55,320 기타업무추진비                  

직책급업무추진비 (=8,400)

4,800  ·소장(4급)                         400,000 * 1명 * 12월 =

3,600  ·과장(5급) 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3명 * 12월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직급보조비 (=42,840)

4,800  ·4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0,000 * 1명 * 12월 =

9,000  ·5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0,000 * 3명 * 12월 =

9,300  ·6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5,000 * 5명 * 12월 =

8,400  ·7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0,000 * 5명 * 12월 =

11,340  ·8급, 9급                          105,000 * 9명 * 12월 =

부서운영업무추진비 (=6,000)

2,400  ·청소년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,000 * 12월 =

2,400  ·아동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0,000 * 12월 =

1,200  ·상담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12월 =

203 11,400
업무추진비

대민활동비(5급이하)                   50,000 * 19명 * 12월 =

204 25,826복리후생비 214,975 189,149  

24,840정액급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90,000 * 23명 * 12월 =

교통비(4급이하) (=34,920)

1,680  ·4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0,000 * 1명 * 12월 =

20,280  ·5급∼7급                         130,000 * 13명 * 12월 =

12,960  ·8급이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120,000 * 9명 * 12월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49,015명절휴가비                   봉급총액 392,119,000 * 1.5/12 =

81,692가계지원비                   봉급총액 392,119,000 * 2.5/12 =

204 24,508
복리후생비

연가보상비                   봉급총액 392,119,000 * 18/288 =

206 △2,500재료비 2,700 5,200  

△2,500 012,700 5,200 재료비                          

100정화조약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,000 * 25㎏ =

1,000전자안정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100개 =

600형광램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,200 * 500개 =

300전력용휴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3개 =

300전기실자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0,000 * 1식 =

206 400
재료비

문화예술마당 조명기기교체                    400,000 * 1식 =

301 9,630일반보상금 49,174 39,544  

9,230 0943,924 34,694 행사실비보상금                  

3,000사회복지교육원운영 중식비              5,000 * 200명 * 3일 =

400청소년동아리운영 간식비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4회 =

4,000청소년합창단 연습간식비                1,000 * 80명 * 50회 =

400청소년합창단 정기연주회 중식비          5,000 * 80명 * 1회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13,500어린이집아동간식                        500 * 90명 * 300일 =

270어린이집아동 예능발표회 참가아동보상          3,000 * 90명 =

600아동학대예방교육 간식비                      1,000 * 600명 =

800사회복지시설아동 유적지답사 급식비      5,000 * 80명 * 2식 =

사회복지시설아동 전통문화체험 (=800)

300  ·출연자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,000 * 10명 =

500  ·참가자중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100명 =

2,000아동학대예방자선음악회 출연자보상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,000사회복지시설아동 스포츠관람급식비     5,000 * 100명 * 10회 =

집단상담프로그램운영 (=3,744)

3,120  ·중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26명 * 8일 * 3회 =

624  ·간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1,000 * 26명 * 8일 * 3회 =

3,200상담자원봉사자 활동보상                10,000 * 4명 * 80일 =

멘토 ·또래상담자 집단상담캠프 (=2,400)

500  ·시설이용료 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50명 * 2일 =

1,750  ·식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50명 * 7식 =

150  ·간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,000 * 50명 * 3일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2,550아동학대 사랑나누기 만남의장 행사                          =

아동학대(소외청소년) 부모집단상담 (=300)

300  ·중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30명 * 2일 * 1회 =

가족분리 아동학대 집단상담캠프 (=960)

200  ·시설이용료                    5,000 * 20명 * 2일 * 1회 =

700  ·식사비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20명 * 7식 * 1회 =

60  ·간식비                        1,000 * 20명 * 3일 * 1회 =

400 115,250 4,850 기타보상금                      

청소년중창 경연대회 (=1,100)

1,100  ·입상자 시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11팀 =

200청소년합창단 우수단원시장표창                 50,000 * 4명 =

청소년의달 기념축제 입상자시상 (=2,000)

2,000  ·도서상품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,000 * 400매 =

청소년 전통민속경연대회 입상자시상 (=1,000)

1,000  ·입상자 시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,000 * 10팀 =

450어린이집수료식 개근자 시상                    5,000 * 90명 =

301 500
일반보상금

아동학대예방지킴이 활동우수자 시상           50,000 * 10명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405 352자산취득비 4,000 3,648  

352 024,000 3,648 도서구입비                      

405 4,000
자산취득비

도서실 도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,000 * 400권 =

200
사업예산            179,752287,659 107,907 [국비33,358 기금2,750]

210
보조사업            10,00172,215 62,214 [국비33,358 기금2,750]

201 4,460일반운영비 20,500 16,040 [국비10,250]

4,460 0120,500 16,040 일반운영비                      

<일반수용비> (=13,910) (국6,955)

6,000  ·아동학대관련 홍보물제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3,000 시비3,000]

1,400  ·아동학대예방교육 교재제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700 시비700]

650  ·아동학대세미나 개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325 시비325]

1,700  ·아동학대 사례발표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850 시비850]

3,260  ·아동학대 사례보고서 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[국비1,630 시비1,630]

900  ·아동학태 실태조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국비450 시비450]

<공공요금및제세> (=2,100) (국1,050)

600  ·아동보호전문기관 전화요금(1391)          50,000 * 12월 =

[국비300 시비300]

  ·아동보호전문기관 홍보물발송 우편요금 등

1,5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5,000 * 12월 =

[국비750 시비750]

<운영수당> (=4,490) (국2,245)

  ·아동학대예방교육 강사수당 (=3,240) (국1,620)

2,400    –일반강사     (70,000 + (30,000 * 1시간)) * 8명 * 3회 =

[국비1,200 시비1,200]

840    –기타강사     (50,000 + (20,000 * 1시간)) * 2명 * 6회 =

[국비420 시비420]

  ·아동학대세미나개최 강사수당 (=950) (국475)

250    –특별강사          (100,000 + (50,000 * 3시간)) * 1명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[국비125 시비125]

480    –일반강사           (70,000 + (30,000 * 3시간)) * 3명 =

[국비240 시비240]

220    –기타강사           (50,000 + (20,000 * 3시간)) * 2명 =

[국비110 시비110]

  ·아동학대 사례발표회 (=300) (국150)

300    –발표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50,000 * 1시간 * 6명 =

201
일반운영비

[국비150 시비150]

202 △660여비 1,500 2,160 [국비750]

△660 011,500 2,160 국내여비                        

아동학대관련사업여비 (=1,500) (국750)

  ·유관기관 및 중앙부처 회의참석

49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9,900 * 5명 * 2일 * 1회 =

[국비250 시비249]

1,001  ·유관기관 및 중앙부처 교육참석여비                      =

202
여비

[국비500 시비501]

301 3,132일반보상금 27,540 24,408 [국비13,770]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3,132 0127,540 24,408 사회보장적수혜금                

보육사업 (=27,540) (국13,770)

7,290  ·주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0 * 300일 * 90명 =

[국비3,645 시비3,645]

20,250  ·부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50 * 300일 * 90명 =

301
일반보상금

[국비10,125 시비10,125]

304 55연금부담금등 1,665 1,610 [국비833]

55 021,665 1,610 국민건강보험금                  

1,665보육교사 의료보험금                      97,937,280 * 1.7% =

304
연금부담금등

[국비833 시비832]

307 3,014민간이전 21,010 17,996 [국비7,755 기금2,750]

2,500 015,500 3,000 의료및구료비                    

5,500아동보호비(국민건강증진기금50%)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[기금2,750 시비2,750]

98 062,940 2,842 보험금                          

보육교사 보험금 (=2,940) (국1,470)

1,470  ·보육교사 고용보험료         97,937,280 * (0.6% + 0.9%)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[국비735 시비735]

1,470  ·보육교사 산재보험료         97,937,280 * (0.6% + 0.9%) =

[국비735 시비735]

416 0712,570 12,154 연금지급금                      

보육교사 연금지급금 (=12,570) (국6,285)

4,408  ·연금부담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97,937,280 * 4.5% =

[국비2,204 시비2,204]

8,162  ·퇴직적립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97,937,280 * 1/12 =

307
민간이전

[국비4,081 시비4,081]

220
자체사업            169,751215,444 45,693  

307 1,476민간이전 16,356 14,880  

1,476 0516,356 14,880 민간위탁금                      

14,676회관 청소용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,223,000 * 12월 =

307 1,680
민간이전

회관 무인경비용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140,000 * 12월 =

401 153,088시설비및부대비 170,088 17,000  

153,088 01170,088 17,000 시설비                          

25,000옥상 방수(480㎡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

과      목

세항
예 산 액

전년도
예산액

비  교

세세항 목 증감액
산        출        기        초

18,000지하실 방수(330㎡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80,000냉난방 및 급수관 교체(1식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20,088옥상 어린이놀이터 인조잔디 교체             62,000 * 324㎡ =

5,000냉난방 펜코일 교체                          500,000 * 10대 =

4,000실내 어린이체육시설 설치(39.4㎡)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01 18,000
시설비및부대비

DID 통신시설 교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405 15,187자산취득비 29,000 13,813  

15,187 0129,000 13,813 자산및물품취득비                

13,000문화예술마당 음향기기(1식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11,000대강당 피아노(1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5,000아동학대예방센터 CCTV(1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=


